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1. 7. 6.>

평가대행자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ᆞ시설ᆞ장비 기준

(제14조 관련)

1. 기술인력 기준: 다음 각 목의 기술인력을 보유할 것

  가.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1명 이상

  나. 다음 1) 또는 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

      1)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ᆞ

학력 및 경력을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격수첩

을 발급받은 사람

  다. 삭제 <2016. 12. 30.>

2. 시설 및 장비 기준: 다음 각 목의 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

  가. 화재 모의시험이 가능한 컴퓨터 1대 이상

  나. 화재 모의시험을 위한 프로그램

  다. 삭제 <2014.12.23.>
 비고

  1. 두 종류 이상의 자격을 가진 기술인력은 그 중 한 종류의 자격을 가진 기

술인력으로 본다.

  2. 평가대행자가 화재위험평가 대행업무와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전문 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전문 소방공사감리업을 함께 하는 

경우에는 전문 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전문 소방공사감리업 보유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소방기술사는 제1호가목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소방기술사로 볼 수 

있다. 


